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3선거구 정재웅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건축 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있는 건축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동안 서울시 지침을 근거로 운영해오던

   설계공모 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